
보 도  료

사개특  원 개  사건

헌라 원과 장 간  한쟁[2019 1 ]

 고  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 는 재   견 로 피청  장  2020. 5. 27. 5:4 , 2019. 4. 

사 개  특별 원  미래당  원  청  원 신 에  25. 

원 채 로 개 한 행 하  사건 개 행 라 한다 는 청  ( ‘ ’ )

안 심 표결  침해하지 않는다고 단하고  사건 개 행 에 한 한침·

해 청   효 청  모  기각하 다. 기각[ ]

 사건 개 행  한침해 청 에 하여는 재  애 재  애, , 

재  재  진  견  고  사건 개 행  효 청, , 

에 하여는 재  애 재  진  별개 견 재  애  별개, , 

견 재   견  다, .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5. 27.

헌 재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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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○ 원  개 검찰 경찰 사 독립   수사 립  강  등 2018. 7. 26. · , ·

사  에 걸  개 안  마   검찰청 경찰 사  등  , , 

안  심사 처리  하여 원  포함  원  고· 18 , 2018. 12. 

 동 한  하는 사 개  특별 원 하 사개특  한다 가 31. ( ‘ ’ )

었다 청  미 당  원   . 2018. 10. 18. 364

에  사개특  원  었다  ( ) . 2018. 12. 27. 365

시 에  사개특  동 한   연 었고( ) 2019. 6. 30. , 2019. 6. 

 시 에  다시  연 었다28. 369 ( ) 2019. 8. 31. .

○ 어민주당  단체 원   원 미 당  단체 , 

원   원 민주평 당  원내  병  원 당  원내, , 

 하 원  고 공직 죄수사처   운 에 2019. 4. 22. ‘

한 안  검경수사  에 한 사 검찰청  개 안 하  ’ ‘ · ’( ‘

사건 안  한다   에  신 처리 상안건  지’ ) 85 2

하여 처리하  하는 합 안 하  사건 합 안  한다  하 다( ‘ ’ ) .

○ 미 당  원  개 하고  사건 합 안  하2019. 4. 23. 

다 사개특  미 당  원  청   사건 안. 2019. 4. 24. 

 신 처리 상안건 지 에 하겠다는 사  하 다.

○ 미 당  단체 원   원   시  368 ( ) 

었  피청 에게 사개특  미 당  원  청2019. 4. 25. 

에  원 채  개 할 것  청하 고 피청  같  날 사, 

개특  미 당  원  청 에  원 채  개 하 다. 

○ 에 청   피청  개 행  하여 안 심2019. 4. 25. ·

결  등  해 았다고 주 하  그 한  해 과  개 행  

 하는  사건 한쟁 심  청 하 다. 

 심판대상

○  사건 심 상  피청  사개특  미 당  2019. 4. 25. 

원  청 에  원 채  개 한 행 하  사건 개 행  한( 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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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가 청  한  해하는지 여    사건 개 행 가 지 여)

다.

항[ ]

  개  것(2018. 4. 17. 15620 )

원    개 상 원  단체  원 수  비 에 48 ( ) ① 

 각 단체 원  청   하거나 개 한다  경우 . 

각 단체 원  원 거 후 첫 시  집   내2

에 에게 상 원  청하여야 하고 처   상 원  가 , 

만료 는 경우에는 그 만료   지 에게 상 원  청3

하여야 하  한 지 청  없  에는  상 원  할 수 , 

다.

특별 원  원  항과 항에   상 원 에  한1 2④ 

다  경우 그  특별 원  결 안  본 에  결  날   . 5

내에 하여야 한다.

항  항 지에  원  개 할  시  경우에는  1 4⑥ 

에 개  수 없고  경우에는  또는 개  후  내에는 개, 30

 수 없다 다만 원  질병 등 득 한 사   허가   경우에. , 
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결정주문 

○  사건 심 청   각한다 .

이유의 요 

 한 해 청 에 한 단 각 - 

가 원   여 . 

 사건 개 행   격과 원[ ]

 원  원  개 하는 행 는  에 근거하여 ·○ 

내  체  직하는 것  다  가  간  ·

지 아니하고 한 재량에 하여  할 수 는 고 한 역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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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   사건 개 행  한 해 여  단할  헌 나 . 

  한  는지  심사하는 것  하다.

헌  가 다수결원리에  헌 상 한  행사하도  규 하고 다. ○ 

 사 차  내 직  할  내 다수  가능  고 , 

사결  능  보 하는 것  에 한 헌  규 들에  도 는 

한 헌  다 원  헌  하는 가  보 하고 실. 

하  한 통  원리  하나 므 다  헌  에 언 나 , 

우 하는 것  아니고  능 수행  해  필 한  내에  한  , 

수 다.

 사건 개 행  원   여 는  능 수행  하여 필○ 

한 도  원  한하는 도  비 량하여 단하여야 한다.

단체 사에  원 개  필[ ]

원  원   또는 개  원 가 그 능  수행하  한  ○ 

신 과  고 할 필  큰  운 에 한 사항 다 특  특. 

별 원 는 해진 동 한 내에 안건   심사하  해  다  상

원  겸 하는 원들  므 원 단체 특별 원  여러 , , , 

가지 사  탄  하여  운  필 가 다.

   운  해 단체  하여  개별 원  , ○ 

사  수 하도  하고 그 과 에    단체  · , 

사  그 원 나 간사  통하여  운 에 하도  사 차  하

고 다 단체는  원   원 사  평. , , 

원  결  등  원 나 단체  사  가   악할 수 

고 내  원 개  건과 차  게 할 수 므, · , 

원  원  개 에 도 원  사  수 하 에 가  합· ·

한 직 다.

  체  사안마다 원  사  개  필  등 개별○ 

 사  고 하여 특별 원  원  개 하게 특별 원  · , 

 지연 고 개별 원  사  하  한   단, 

독  하게 어 원 나 단체  한  약하고 가 비민주

 운 는 결과  할 우 도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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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개 에 한 가 책결  가능   한 에 도 사개특  ○ 

원  개 에  단체  사  할 필  다 사개특· . 

는 사 개 과  안건  집  심사하여 본 에  결할 안

 도 하  하여 었는 사개특 에  각 당  사가 균 게 , 

지 못하  사개특  심사 내  본 에  통과  어 다.

결   사건 개 행 는 사개특  사  원 하게 운 하고 각 당  , ○ 

사  한 사 개 안  도 함  극 는 사 개 에 한 가

책결  가능   한 것  그 당  할 수 다.

에 한 한  한 도[ ]

원  사에 하는 개  허 하 도 직  원  원 에 , ○ 

 당 나 단체  사  달리 결하거나 독  안  하

거나 언하는 것 지 지하게 는 것  아니다 다만 당 또는 단체가 . 

당  책  안심 에  한  하  하여 차 거  공천 당, 

직   등  수단  사 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  한 행사에 간, 

 향  행사하는 것에 과하다. 

 사건 개 행   미 당 원  결  었   사건 개, ○ 

행  후 미 당  단체 원  그 직  사퇴하고 후   

청  개  청에  사개특  원  개  루어진  등  고 할 

단체  사에  원  개 하 도 곧  원  , , 

 당  결 에 는 결과  하게 다고 단 하  어 다.

청  미 당  단체 원  청  사개특2018. 10. 18. ○ 

 원   후 처  해진 사개특  동 한   2018. 12. 31.

어   사건 개 행 가 루어지  지 원  동하 고  사, 

건 개 행  후에도 원  사개특  심사 차에 참여할 수 었다.

그 다   사건 개 행  하여 청  에 한 한  한○ 

는 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.

 사건 개 행  원   여[ ]

 사건 개 행 는 사개특  사  원 하게 운 하고 사 개 에 한 , ○ 

가 책결  가능   하여 가  행사한 것  , 

사건 개 행  하여 원  한 는 도가  같  헌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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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다고 단 하  어 다   사건 개 행 는 . 

원 에 지 않는다.

나   항  여 . 48 6

  항   원   간 재 하도  함  48 6 ‘○ 

원   강 하는 것 므   항  원  ’ , 48 6 ‘ (

 또는 보   간 동안 원  아니게 는 사 는 것) ’ ‘ ( ) ’

 지하는 태  규 어야 한다    항 본   . 48 6

원  개 할  시  경우에는  에 개  수 없고  개“ ” 

 상  는 해당 원  원   또는 보 시   ‘ ( ) ’

에 개 는 것  지하는 것 다 는   항 본   . 48 6 “

 경우에는  또는 개  후  내에는 개  수 없다  30 .” ‘

 또는 개  동안 개  지하는 것과 마찬가지 다’ ‘30 ’ .

  항   당시 택  원  한 개48 6○ 

안  개 특별 원  계 심사 원 에  심사 내  개‘

 동  내에는 다시 개 할 수 없도  하는 것 었다 후 개’ ‘ ’ . 

특별 원  안한 개 안 사 원  체계  심사 , ·

결과  본  상 가결 안  앞에 동 는  고 · ‘ ’ ‘ ’

었 므  같  취지  그  지한 것  볼 수 다, . 

 안 리 과 에  동  삭 었 나 동  삭  ‘ ’ , ‘ ’ 

언   삼아 본 에  결  시  경우에는 동  “ ‘ ’ 

개  수 없고 는 언과 달리 해 한다  안 리가 본” , 

에  결  안  실질  내 에 변경  한 것  므 헌   , 

상 차  가 생한다.

 같  해 에  또는 개  시   에는 개  , ‘ ’○ 

지 었다가 해당 가 료  그 후에는 폐  에는  다시 시, 

가 개시 도 개  가능해진다 든 시   에 개 하는 . , ‘

것  지한다고 해 하는 견해에  또는 개  시   ’ , ‘

에는 개  지 었다가 폐  에는 개  가능해지고 후  시  ’ , , ‘ ’

가 개시  다시 개  지 다 본  개 폐  여  계없  . ·

원 는 상시  동하고 는  고 할 본  폐  에는 개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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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수 었  원에 하여 다시 시 가 개  개  지해야 할 

 견하 는 어 다. 

사 처  사실  신에 하  역시 같  취지에  시   , ○ 

는 만  원  개  한하지 않았  것  보 다 특  . 

  항  취지가 가   식 었  것  보 는  48 6 16

에  또는 개  동  시   에 개  사 는 건에 과, 2

하   또는 개   후  시   에 개  사 는 , 

건에 다108 . 

청    었  사개특  원364 ( ) 2018. 10. 18. ○ 

 었 므 그   지난 후에는  , 30 2018. 11. 17. 

 항 본    경우에는  또는 개  후  내에는 48 6 ‘ 30

개  수 없다  지 않아 개  수 었다  시.’ . 368 (

   사건 개 행 가 루어 나 그  ) 2019. 4. 25. , 

에   청 에 하여는   항 본   시  48 6

 지 않는다.

그 다    항 단 에 해당하는지 여  살펴볼 필  없48 6 , ○ 

 사건 개 행 는   항에 지 않는다48 6 .

다 결. 

 사건 개 행 는 원 에 다고 보  어 고  규 에도 , ○ 

지 않 므 청  안 심 결  해하 다고 볼 수 없다, · .

 청 에 한 단 각 – 

 사건 개 행 는 청  안 심 결  해하지 않 므  나· , ○ 

아가 살펴볼 필  없   사건 개 행 는  볼 수 없다. 

이 사건 개선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이 (

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 인용, , , ) - 

가 원   여. 

민주 주   원[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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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민주 주 에  민  체  개개  체가 아니   통‘ ’ ·

체  상  재 므  실에  체 민  하  가  담

당할  필 하고  민 체  하여 가  , 

할 수  특   변하는 특  단체나 특  지역   

 운 지  가 야 한다 런  민과 민   . 

원 사 에 체    하는  원  민 가

 당  여하는 원리가 었다. 

 민주주   원[ ]

○  민주주  하에  주  민  거  통해   

하고  민  하여 가 책  결 하  민에 하여 신, 

 결 에 한  책  진다    민  사에 . 

 지 않고 독  단에  책  할 수 러한 미에, 

    민주주  본질  개   하나 다 민‘ ’ . 

주   고 공개   사   내에 도 보

어야 하  해 도 거 민 나 당 등  에 지 않는 민, 

  원  운 지 는 필수 다. 

○ 헌   항  원  가  우 하여 양심에  직46 2 “

 행한다 고 규 하여.” ,  원리에  원  거 민 , 

당  단체 등  특수  아니  체 민  한 가  

할 수 도  계  보 한다 에 원  신  . 

한 민  실  사에 지 않고 독  양심과 단에  

가  한 가 책 결 에 한다.

당 가 상  본질[ ]

○ 에 어들어 보통 거 도가 립 고 에  민주주 가 실20

 당   다양한  해 계  하여 책  하고 

 에 달하는 매개체  능하게 었다.

○ 러한 당 가 상   민주주  실 과 에 실  변  가 지

만  민주주  본질  변 한 것  아니다  민주주   . 

사  과 과 식  변  것에 과하다 당 가 상  차별  . 

강 책  지닌 복수  당   거  통해  경쟁하  민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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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 과 택    탄생시켜  민주주  실 함에  

생한 실 다.     

원   지  당[ ]

○ 당  실에 과할 뿐 고 개별 원에게  가, 

사 결 한   사 진행과   해 당 내지 단체에게 

귀 독 시키는 것  미하는 것  아니다 헌 상  통  원리  . ․

 민주주 는 당 는  실에도 하고 변 하는 사 경· 

 경 에  운  사 과 가  한 책결  보

하  해 원   지  필수  하고 다. 

당 내지 단체  내  민주주  당[ ]

○ 당 내지 단체  내 에  민주  차에   당 고 해도 

당  가  아닌 사  결사에 과하므 사  결사  당 에 복 해, 

야 한다는 당  사실  수 에 지 않고 원   

지  압도하여 해 할 도에 는 것  헌 상  수 없다. 

 사건에 한 단[ ]

○ 비   사 진행  에 여하는  다고 해도 당  

 민주주  보 하는 실  한 습에 그 는 도  어  

원   지  압도한다  민주주  원리  하고 , 

 민주주  틀  뛰어 는 원  변  미하여 것  아들  수 없

다. 

○  사건 개 행  후 경  살펴보 , ① 사개특 에  한 당  

원  한 나 지 원  원   찬 해야만 공수처 안  11

신 처리 상안건 지  가능한 상 었  사 미 당  단체, ② 

 원 에 는  사건 합 안에 하여  찬 하고  하12 11

여 하 는 것  미 당  당헌에  한 당  건  하지 , 

못하여 당   수 없었고‘ ’ , 미 당  당헌  가  수  해진 

당  는 경우에도 원 개  양심  하는 식  규 어 었  

사 , ③ 청   사건 개 행  하루 날 신 처리 상안건 지 안에 

하는 신  신  했고 사 처에도 본 원  사에 하여 사, ‘ ·

보  강  진행하는 것  한  고 원  독립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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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해하는 것 다 는 내  공  했  사 그런  ’ , ④ 

미 당  단체 원  신 처리 상안건 지  철하  한 

 에 하는 청  사개특 에  하  해 피청 에게  

사건 개 행  청하 고 피청  그 청에 하여 원 개  하, 

그 결과 청  사개특  원에  강  , 사 었  사 , ⑤ 후 

개  사개특  체 에  공수처 안에 한 신 처리 상안건 지

동 안  나 지 원  원 찬  가결  결   사건 개 행11

 청한 단체 원   철 었  사  등   

다.

○ 러한 사 들  합해볼  사건 개 행 는 사개특 에  특  안, 

에 한 신 처리 상안건지 동 안  가결시키  한  에 하

는 청  사개특  해당 안  심 결 차에  시키  · 

해 청  청  사에 하여 강  루어진 것  청  

사개특 에  안 심 결  해한 것 고 는  강 사· , 

에 해당하여 에 한 원  과 독립  해한 것 다. 

 사건 개 행 는 단체  결에 하는  원  사개특  ○ 

원 지  강  탈함  사개특 에  특  안에 한 심 ·

결  행사  사 에  지하는 결과  하 는 는 당  , 

  원  압도하는 것 다 당 는 실  . 

 것  허 하는 것  에  가  는 

 민주주  원리  하고  민주주  틀  뛰어 는 원  변

 미하는 것  아들  수 없다.

 사건 개 행  원   여[ ]

○  피청  청 에 한  사건 개 행 는 헌 상 보 는 

 원  하게 하여 원  청  헌 과  보

는 안에 한 심 결  해하 다고 할 것 다. ․

나   항  여 . 48 6

원  원 개 에 한  항들  내재  개 한 사[ ]

○ 헌 상 원   내  고 하 원 본  계  해당 , 

원 에  원  동하  원하고 다    항과 같  48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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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한 사  들어  원  업체 또는 단체  직원 등 다  직  겸, ‘ ·

하게 어 그  원  동  그 직과 직  해 계  가지게  

경우 나 원  하여 하거나 당한 행  한 사실  는 경’ ‘

우 등과 같  원  원  계  동하는 것  공  할 수 없는 뚜’ 

한 사 가 는 경우가 아닌 한 본  사에 하여  원, 

 원에  강  사 시킬 수 없는 내재  개  한 사 가 는 것  ‘ ’

  항들  48 해 하는 것  헌   항  원 에 46 2

합 는 해 고 할 것 다.

  항들48○ 어 에도 원 본  사에 하여 원  원 

 강  개 하는 것  허 다는 시  언  없 므  러한 합헌해

  같  리  한계에 합한다 또한 러한 합헌해  . , 가 

  통해 하고  하는   직 사‘ · ( ), 議事

그 에 필 한 사항  규 함  민    민주 고 

 운 에 여 하는 것   에  한계 역시 수하 다’ .

○  사건 개 행 는 헌   항에  규 한 원 에 는 46 2 ‘ ’

것 므   항들에 한 합헌  해 에   사건 개, 48

행 는  항들  내재  개  한 사  헌 상 원  해하

거나 훼 할 수 없다는 한계   것   항들  했다는 평가  

할 수 없다. 

  항 본  해[ 48 6 ]

○   항 본   원  개 할  시  경우에는  48 6 “…

에 개  수 없고   언 체가 한 개  어 ” …

어  상 다  해  할 필 가 없다  규 에 사  . 

언  그 통상  미에 실하게 해 하  내 상 원  원 또는 , 

특별 원  원  개 할  시  경우에는 그  에 개  수 없다

고 규 하고  하다. 

    본 에  결  당시   항 본  언 었  48 6 “ …

시  경우에는 동   에 개  수 없고   해 한다고 하”…

도 원  시   에 개  수 없다 고 보는 것  합리 고 타, ‘ ’

당한 해 다.



- 11 -

○  에  결  안  실질  내 에 변경  하는 경우에

는 헌   상  차에 다 그런  견처럼 해 하  . 

 본 에  결    항 본    체계 등48 6

 리하  동 는  삭 함  그 실질  내 에 변경  “ ”

하여 헌   상  차  하 다고 볼 수 에 없게 다. 

공포  항‘ ’   항  시  경우에는  에  48 6 ‘…

개  수 없고 는 ’… 언  시   에 개  수 없다 는 미‘ .’

  해 는 , 그 내  본 에  결  안  실질  내  ‘ ’

견과 같  해 한 결과  또는 개  시   에 개   ‘

수 없다.’는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  다 .

견과 달리 동  사  미   그 는 미  사 하여    “ ” ‘ ’

  항 본  동    그 시   해 하  48 6 “ ” “ ”

동  재 여 는 상 없    항 본  게 “ ” 48 6

해 할 수 게 므 당시  본  결 후   , 48 6

항 본   등  리하  동  삭 한  합리 합“ ” ·

 할 수 다. 

○   항  과   들여다보 당시  본 에  48 6 , 

결  안   개 견 나 택  원  한 안  

아니고 개특 가 안한 안  시  하여  또, 30

는 에 하는 시  간 동안 원  개  한하는 식  도가 

계  것도 개특 가 안한 안  다 그리고 그 안 당시  . 

규  내  시  경우는 동    개  수 없고  경우“ , …

는 매  내에는 개  수 없다 고 어 었 나 후 사30 ” , …

원  체계   심사과 에  시  경우에는 동    개  “…

수 없고  경우에는  또는 개  후  내에는 개  수 없, 30

다 고 규  시 에 한 언  거  그   상태에  ”…

 경우에만 매 는 가  또는 개  후 는  뀌었다‘ ’ ‘ ’ .   

   만약  사가  경우뿐만 아니  시  경우에도  또, ‘

는 개 시   동 한  에만 개  수 없도  하고  하는 ’ 

것 었다 사 원  체계  심사 시 에 한   앞, 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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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는 시  경우 에 해 는 지 않고 뒷 에 는  경‘ ’ ‘

우 에 해 만 는 식  아니 양  에 공통 도   앞 에 ’ , 

개  상  는 원   또는 개  에   는 식‘ ’

 하게 규 하  것 다  같  과  고 하 개  상 . , ‘

원   또는 개  는 시  경우 가 아닌  경우 에만 고’ ‘ ’ ‘ ’

하 다는 해   사에  합한다.

동  는 는 단체 간   한 원   사보   ‘ ’ ‧

 한하고 원   강 하고  했   달 하  ‘ ’

한 수단   안해 간 과  에 나타난 안  하나 고 보‘ ’

는 것  연스럽다 여러 단계  거 는 과  어느 단계 지 나타난 안. 

 공포   해 에 참고할 수  뿐  고 볼 수는 없, 

다.

시  경우  또는 개   에만 개  지 는 것  해‘ ’○ 

하 시    개  원  언 나 해당  여 간만 재  , 

보 므 시      에 하는 간  규, ‘ ’ ‘ 30 ’

한 취지  거  살리지 못하는 결과가 다.

또한   항 본   단지 개별 원  하여     , 48 6 ‘

 간 원 에 재 하도  하는 취지 만 악하  그 해 에  원  ’

개 할 가  지 여  고 하지 않는다  항에  시‘ ’ ‘ ’ , ‘ ’

 경우   경우  하고 시 가  내   고 하여 ‘ ’ , 30

 경우  재 간  하 폐   개 에 해 는 30 , ‘ ’

한하지 않는 식   체계  한 에 하여 아 런 미  지 

않는 것  다.

  항 단  해[ 46 6 ]

  항 단 에   개 허가  단체 원48 6○ 

 청할 수 다고 하여도 는 어 지나 그러한 허가 신청에 한 해당 , 

원  시  또는 시  동 가 는 경우 등  사안에 한 다고 

할 것 다 아울러 질병 등 득 한 사 는 어도 원  질병과 사한 사. ‘ ’

어야 할 것 원   강 하고  사 에   사, ․

보  루어지는 것  지하고  한   항   고48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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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 그러한 득 한 사 에 피청  주 하는 단체  원 한 , ‘ ’ ‘

운  하여 필 한 사 가 포함 다고 볼 수는 없다’ .

 원 개   료에 한 평가[ ]

견      16 ( 2000. 5. 30. ~ 2004. 5. 29. 48○ 

항  시행 에 한 료  그 해  근거  들고 나 통6 2003. 2. 4. ) , 

계 료상  또는 개  동  시    개  사  수에는  30

내  해당 시   내에 루어진 사 만 포함 는  또는 , 

개   후  시    개  사  수에는 원   또는 

개  시   다  시  뿐만 아니 그 후에 개  여러 , 

차  든 시   에 개  사  수가 포함  수 는 것 므 , 

양 가 동등하게 비  역  아니 는 에  그러한 통계 료가  

 항 본  시  경우에 한 어  해  뒷 한다고 단48 6

하 는 어 다.

사 처  사실  신에 하  또는 개  시  동 한 , ○ 

  개  사  수마 도  에 는  것   16 2 17

      가하다가  에25 , 18 41 , 19 91 20

는 지  숫 만 에 고  또는 개  시  후2019. 4. 126 , 

 시    개  사 는     16 108 , 17 304 , 

    그리고  에 는 18 359 , 19 402 , 20 2019. 4.

지 에 다 러한 통계 료  함께 시  가  내  361 . 30

짧다는  고 하 특    경우는 시    개  사, 20

   또는 개   동 한  었는지 아니  그 후  , 

 었는지  에 어  미한 차 가 는지도  들 뿐만 아니

러한 개     항   지켜지지 못하고  , 48 6

그 미가 퇴색하여  수 다는 경향  보여  뿐 다.

결[ ]

그 다   항 본   시  경우에는 동  , 48 6 “ ( ) ○ …

에 개  수 없고  미는 견  해 과는 달리  원  ” ‘…

개 할  단 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   에는 개  수 없다 는 ’

것  해 하여야 하   항 단 에 하여  개, 48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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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는 것  해당 원  질병 등 득 한 사 가 어  허

가   경우에 한한다. 

 사건에  피청   사건 개 행 는  강  개  헌 규○ 

 원 에 고 합헌  해 에  는  , 

 항들  내재  개  한 사  48 헌 상 원  해하거나 

훼 할 수 없다는 한계   것    항들  한 것48

다 아울러 청  사에 하여 강  루어진  사건 개 행 는 . 

  항 본 에  지하는 시    개  같  항 단48 6

 사 에도 해당하지 않 므  어느  보나   항에 48 6

 다.

다 결. 

○ 그 다 피청   사건 개 행 는 헌   항에  , 46 2

원   원  원  개  한하는   항 항48 1 , 4 , 6

항   하여 헌  보 하는 청  안 심 결 한  ·

해하 다고 할 것 다.

이 사건 개선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 재판관 이은애 ( , 

재판관 이영 기각) - 

한쟁 심 에  청  한  해 었다고  경우 헌 재  , ○ 

 항에  그 원  는 피청  처  취 하거나 그   66 2

할 것 지 여 에 하여 헌 재 에 재량  여한 취지는 한쟁 심, 

 헌  한질  객  는 객  쟁  격과 해  청

 한  하는 주  쟁  격  동시에 지니고  하여, 

헌 재  하여  한쟁 심 도  가 는 립원리  실질  

실 에 가  합한 결  하도  하  함 고 할 것 다  한쟁. 

심 에  피청  처  하여 청  한  해  것  

하는 경우 그러한 처   할 것 지 여 는 한 해 사  헌, 

 해  청  한과 그 원   피청  처  헌  , 

한질  내에  가지는 미 한쟁 심  결  통하여 달  수 는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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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  한질  복   등  합  고 하여 단하여야 할 것

다.

 사건 개 행 는 헌 상 원   원   강 하고  한 ○ 

  항  한 것  러한 한 해 사 는 헌  48 6

하다고 하지 않  수 없다.

○ 그런   사건 개 행  하여 해  청  한  원  

안 심 결    특별 원  원  안건  심 하고 그에 ․

 결할 한 다 는   안건신 처리 도에 하여 . 85 2

안건  원  원에게 여   내  사 차  결 에 여하는 

한 안  내  직  심 하고 결하는 한  아니다, . 

○ 원   안건에 한 원  심 결  해  그에 한 개 행  ․

고 보 개 행  하여 청  신 원  원  지  갖게  , 

원  그 원  내에  한 언 등 심  내  또는 그가 원  원

 지 에  한 다양한 행 들  에도  향  미  수 는 것, 

 개 행  헌 사  하는 것  어  여러 가지 다   ‧

또는   할 수도 다. 또한 원  원  개   본 

  내  직에 한 것 므   에   

직하다.

○  사건 개 행  해 는 청  한과 그 원   개 행 는  

 내  사 차  직에  것 립원리상  , 

  하여  사건 개 행   직  단하는 사  개  

하여야 할 역에 한다고 할 것 다.

○  사건 한쟁 심 청 가 도 청  해  한  실질  

복  가능  없게 었다 러한 사  하에   사건 한쟁 심  결. 

 통하여 달  수 는 헌  한질  복   에 같  

 행 가 복 지 않도  하는 것 고  사건  심   는 , 

것도 러한  고 한 헌  해  필  다. 

○ 그런   사건 개 행 가 헌 상 원  등  한 하 가 다는 

 청  한 해  하는 것   해 고 한 해  , 

결 만 도 가  하여  에 동 한 사  하에  동 한 내  



- 16 -

행  하여 는 아니 다는 가 과 는  므 헌재 (

헌 참 청  한 해  하는 결 만  2010. 11. 25. 2009 12 ), 

 사건 한쟁 심  통한 헌  한질  복   달 다고 할 

것 다.

○  사건 개 행  하여 청  한  해  사 는 헌  하

지만 해  한과 그 원   피청  처  그 내  격상 , 

립원리에     하여 사  개  하여야 할 

역에 고  사건  경우 한쟁 심  통하여 청  해  한  , 

복  가능  없는 사  하에 한 해  하는 결 만 도 , 

피청  행  헌  해 하고 향후 사한 행  복  억 하는 

에는 하다고 할 것 므  사건 개 행 에 해 는 그  하, 

지 않는 것  타당하다.

이 사건 개선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 재판관 이선애 ( ) 

기각- 

○ 헌 재   항  한 해  원   처  취 하거나 그 66 2

 하는 것  헌 재  재량  하도  한 것  가  ‘

상 간 가 과 지 단체 간 지 단체 상 간  가지  ’, ‘ ’, ‘ ’ 3

다  격  한쟁 심  본질과 능에 상 하여 결 주  달 야 

함  고 할 것  청하고 는 것  해 다 러한 취지  고 할 . 

 헌 재 는 가  상 간  한쟁 에   헌  

 해할 우 가  는 경우에는 취 결 나  결  해

야 한다고 생각한다.

○   행  상  한 가  상 간  한쟁 심 에 

어 헌 재 는 심 상 행  헌  여   한  해여  , ·

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 어  행 에 한 취  내지 그 

 과 같   결  내리는 것  해야 한다 는 스스. 

 다양한 차   통하여 합헌  상태  복할 수 는 한 

  가지고 고    행사  복  합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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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  상태는 다양한 습  수  에 가  스스  한 해  

결 에  합헌  상태  하도  함  상  헌 상  한질

는 복  수 다고 보  다.

○  사건 개 행 는 안  신 처리 상안건  지 하여 처리하  

한 것  청  안 심 결  행사에 향  주는  행‘․

에 해당하므  헌 재 는 에 한 헌  여   한  해여’ ·

 하는 것  어  그  과 같   결  내리는 것

 해야 한다    사건 개 행 에 한 청 는  . 

없어 각하여야 한다. 

이 사건 개선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이종 (

석 인용)-

헌 상 원  우리 헌  본원리   민주주  본질  개○ 

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사건 개 행 가 원  , 

한 사  단순  당 내  사실  강 가 강  도가 아니 당 , 

 원  하여  그 고 한  한  개별 안건에 한 결 마

도 어 한 경우에도 당  사에 하는 향 는 행사하지 못하도  하는 

결과  하 다는 에  그  도가 하다. 

 사건 개 행 는 미 당 원 에  당  지도 않  안건○ 

에 하여 원 개  양심에  결  행사  지하고 지  내 , 

당  하는 원들 사  합  철하  한  루어진 것

므 는 당  직과 동  민주 어야 한다는 헌   항, 8 2‧

 취지에도 어 나는 행 고 하지 않  수 없다.

 사건 개 행 는  항  언에  하고 그 에도    

 하는 행  우리 헌  또 다  본원리  주  에 도 

 한 도가 크다고 하지 않  수 없다.

 사건에  청  행사할 결  단순한 가 아니  사개특 에  신1○ 

처리안건 지 동 안  결  것 지 여  결 할 수 는  ‘ 스

보트 에 해당하 므  사건 개 행  해  청  심 결  ’ , 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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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. ,  사건 개 행  하여 사개특  원 

 지   청  단지 신 처리안건 지 동 안에 한 심 결 만 ․

탈당한 것  아니 그 후   항 본  보 하는 시  , 48 6

  해당 안들에 한 심 결 지   것  그 해‧

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  어 다.

   한편 한 해  원   피청  처   사건 개 행 는 사 차, 

가 진행 는 에 다수 원들  사가 여  루어지는 결행 가 아니  

단체 원  청   단독  행하는 행 고 개별 , 

원  에  개 행   다 는 것  한쟁 심  가지는 주

 쟁  격에  합한다.

 사건에  심   하여 본안 단에 나아가는 것   사건 개○ 

행  헌 또는  여  해 하고 에 같   행 가 복 지 

않도  하  한 것 다 그런   사건에 는 피청  행  한 청. 

 한 해만  하는 것보다 그 행  헌  에  도  

함  하는 것  보다 실한 헌  해 고 할 것 다  사건 . 

개 행  한 청  한 해  하는 것만 는 향후 동 한 

 행  복  억 하는 에 한계가 그 헌  한 것  , 

 는 것  필 하다. 

결정의 의의  

헌재 헌 결   피청  원  청2003. 10. 30. 2002 1 ○ 

 그 사에 하여  보건복지 원 에  사 시키고 경 동 원

 보 한 행 가 헌 나  규  하여 청  안 심 ·

결  해한 것  볼 수 없다고 단하 는  사 보 행 에는 , ·

  신    항  지 않았2003. 2. 4. 6855 48 6

다.

 사건에  헌 재 는  헌 결 과 마찬가지  사건 개 행2002 1 , ○ 

가 청  사에 하 도 원 에 지 않는다고 단하

다. 

나아가  사건에  헌 재 는  원 개 행 가   48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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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에 는지 여  처  단하 다 헌 재 는 6 .  48

 항 본   원  개 할  시  경우에는  에 개  수 6 “

없고  개  상  는 해당 원  원   시   ” ‘ ’

에 개 는 것  지하는 것 므 에  청 에 하여는  , 

항  지 않아  사건 개 행 가   항에 지 48 6

않는다고 단하 다.

 결  원  개  원     항에 는지 48 6○ 

여  단하는  시한 에  그 가 다.


